
Ⅲ . 豫定 利率 體系의 現況 및 問題 點

1. 生命保 險 豫 定利率 의 意義 및 特 性

가 . 豫定 利率 의 意 義

생명보험에서 豫定利率(assum ed interest rate)이라 함은 생명보험의 가

격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割引率(discount rate)의 하나이다. 여기서 保

險料率의 算定은 바로 保險料의 計算이며, 이를 구성하는 3요소로 豫定死

亡率(assum ed m ortality rate), 豫定利率(assumed interest rate), 豫定事業

費率(assum ed exp ense rate)이 있다.

생명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收支上等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. 보험

계약이후 유입될 수입보험료의 現在價値와 지급될 보험금의 現在價値가

同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. 이 때 보험료와 보험금을 現在價値化하기 위

하여 적용하는 割引利子率이 바로 생명보험의 豫定利率이다.

생명보험계약에서 豫定利率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理由중의 하나는 생

명보험계약이 長期契約이고, 營業保險料에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

때문이다. 즉 영업보험료중의 危險保險料 및 事業費를 控除한 나머지 부

분은 豫定利率로 보험기간 동안에 準備金 형식으로 부리해야 하기 때문

이다.

즉 保險會社는 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(p)를 가지고 將來의 어느 특

정시점(T)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예상액 [E(s)]을 마련한다는

점에서, 보험료(p)는 동기간중의 보험금 예상액을 豫定利率(=이자율 (r))

로 할인한 現在價値이므로,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.

p =
T

t = 1

E ( s) t

( 1 + r) 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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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豫定利率은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기초율중의 하나로

서, 보험회사는 豫定利率 水準이상의 資産運用收益率을 올려야만 계약자

에게 급부를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.

따라서 생명보험에서 配當商品의 경우 豫定利率은 실제 예상수익률보

다 낮게 책정하여 安全性을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며, 豫定利率을 초과한

實際 收益率은 배당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還元한다. 결국 生命保險에서의

가격이란 豫定利率로 할인한 事前的 금액과 事後에 배당에 의거하여 할

당되는 事後的 금액이 합해진 금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.

나 . 豫定 利率 의 特 性

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서는 保險販賣에 따른 준비금적립에 대한 評

價方式이 發行年度方式(Lock-In method)이기 때문에, 생명보험 豫定利率

은 회사가 보증하는 이율이며, 향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

는 변동되지 않는다. 따라서 金利 變動, 株價 下落, 不動産 沈滯 등에 의

한 資産運用收益率의 減少로 逆마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保險會社가 이를

전부 부담하게 된다.

최근 日本의 경우에 80년대 후반 Bubble 경제의 後遺症이 누적되면서

4∼5년전부터 超低金利 現象과 장기간의 증시침체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

의 日本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운용 損失이 확대되어 豫定利率에 있어 역

마진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損失을 기록하고 있다.

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생명보험의 豫定利率은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인

長期性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經濟與件, 金利變動 推移, 配當率과 他金融

商品과의 價格競爭力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安定的이고 또한 保守的

인 利率(conservative rate)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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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우리나 라 豫 定利率 體系의 現況

지금까지 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의 豫定利率은 크게 配當商品과 無配

當商品, 그리고 個人年金商品으로 나누어 각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여

왔다. 반면에 金利連動型商品은 은행의 1년만기 一般 定期預金金利 및 생

보사 約款貸出利率을 기준으로 일정율을 더하거나, 일정비율을 곱하여 豫

定利率2)로 적용하였다.

그리고 98년초에 개발, 판대되고 있는 슈퍼재테크보험이나 뉴플랜자유

적립보험은 會社債收益率, 約款貸出利率, 定期預金利率, 保險社 資産運用

收益率 등을 이용하여 保險開發院에서 매월 또는 반기마다 산출·공시하

는 公示基準利率을 기준으로 범위요율을 적용하고 있다.3)

우선 배당상품은 지난 82년부터 單一料率制를 도입한 이후 87년에 보

험기간에 상관없이 연 7.5%로 하였는데 이는 87. 6월 당시 은행의 1년만

기 定期預金金利 10%를 기준으로 당시의 금리차보장율 2%를 포함할 경

우에 실제 豫定利率 水準이 정기예금금리에 가깝도록 책정한 것이다.

한편 92.7월 도입된 무배당상품은 보험기간 10년이상인 경우 豫定利率

은 8.5%로서 配當商品의 豫定利率(7.5%)과 이차배당기준율에 따른 資金

調達費用(1%)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책정하였다. 반면 보험기간이 10년

미만인 경우 豫定利率은 9.5%로서 배당상품의 豫定利率(7.5%)에 확정배

당율(2%)의 豫定利率 效果 폭인 1.0%와 이차배당율(2.5%)의 豫定利率 效

果 폭 2.0%의 1/ 2인 1.0%를 加算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4)

2) 「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」 (1998.4.1) 제109조에서는 금리연동보험의 예정이율

을 특히 부리이율 또는 연동금리로 지칭하고 있음.
3 ) 따라서 제Ⅲ장 1절에서 규정한 생명보험의 예정이율은 기본적으로는 전통형

상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 개념으로서의 금리이지만, 금리연동형 상품처럼

별도의 부리이율이 적용되는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 수시

로 변화됨.
4 ) 97.10월에 기존의 금리차보장 배당이 이차배당으로 통합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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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金利連動型商品은 收支差 確保 및 타금융권의 고수익상품과 비교

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定期預金金利 및 約款貸出利率, 公示基準利率 등

과 연동하여 豫定利率을 책정하고 있다.

전통형상품중 配當商品과 無配當商品 그리고 金利連動型商品들의 현행

豫定利率 附利水準은 다음의 <表 Ⅲ-1>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.

<表 Ⅲ -1> 現行 主要 商品別 豫定利率

( 98. 8월 현재)

배당상품 7.5% ± 0.5%p

무배당상품
- 보험기간 10년 이하 : 9.5% ± 0.5%p

- 보험기간 10년 초과 : 8.5% ± 0.5%p

실세금리연동상품

노후복지연금보험 정기예금금리×120%

직장인자유설계보험 약관대출이율 - 1.5%p

직장인재태크보험 정기예금금리×120%

새가정복지보험 약관대출이율 - 1.5%

슈퍼재태크보험

(비과세저축보험 동일)
공시기준이율*의 90∼110%

뉴플랜자유적립보험

(노후적립연금보험)
공시기준이율*의 80∼110%

주 : * 각 상품의 공시기준이율은 다음 각주내용과 같음.5)

5) ① 슈퍼재테크보험의 공시기준이율은 매월 공시되어 1개월간 확정적용되며 그

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.

▲ 공시기준이율 = (A 1 +A 2 +A 3 )/ 3

단, A 1 =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, A 2 = 약관대출이율

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, A 3 =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

동평균 이율

▲ 가중이동평균이율(A i ) =[M i (- 3)+M i (- 2)×2+M i (- 1)×3 ]/ 6

단, 각각의 이율에 대하여 M i (- 3), M i (- 2), M i (- 1)은 직전 3개월, 직전 2개월,

직전 1개월의 이율임.

② 뉴플랜적립보험의 공시기준이율은 연2회 공시되어 6개월간 확정적용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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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現行 豫定利 率 體系 의 問 題點

가 . 現行 豫定 利率 體系

豫定利率에 관한 政府의 規制는 지난 1958년 11월에 「生命保險의 保

險料 算出基礎 指針」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, 가장 최근에는 1998. 4

월부터 적용되는 「生命保險商品管理規程」이 적용되고 있다.

현재 국내 생명보험의 豫定利率 水準은 지난 82.7월부터 單一料率(당

시 8.0%) 제도 채택이후, 87.6월부터 현재의 7.5% 단일 요율을 적용하다

가 98.4월부터는 範圍料率6)을 적용하고 있다.

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生命保險 豫定利率體系가 市中銀行(수신고 상

위 5대 시중은행)의 1년만기 一般 定期預金 금리를 기준으로한 豫定利率

體系를 유지하고 있고, 단지 98.1월부터 별도의 생보사 公示基準利率 적

용 상품이 導入되면서 豫定利率 體系의 변화가 시작되었다.7)

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.

▲ 공시기준이율 = A 1×0.2 + A 2×0.3 + A 3×0.5 - B

단, A 1 =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, A 2 = 약관대출이율

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, A 3 = 직전 사업년도의 총자산수익률, B =

1% (S afety M argin ) 안전할인율

▲ 가중이동평균이율(A i ) =[M i (- 3)+M i (- 2)×2+M i (- 1)×3 ]/ 6

단, 각각의 이율에 대하여 M i (- 3), M i (- 2), M i (- 1)은 직전 5∼6개월, 직전 3∼

4개월, 직전 1∼2개월의 이율임.
6 ) 82년에 8.0% , 86년 부터는 7.5%의 단일 예정이율제도가 도입되었고, 지난

92년 7월에 도입된 무배당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에 따라서 8% , 또는 9%

를 적용하였음. 그리고 금년 4월부터 이들상품에 대해서 각각 ±0.5%p . 범위

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음.
7 ) 97.11월부터 시작된 IMF 사태이후 약 4개월동안 시중 자금시장 악화 및 각

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 현상이 발행한 바 있음. 이에 생보사의 경우 기존의

예정이율 체계와는 별도로 공시기준이율을 산정하여 적용시킨 새로운 상품으

로서 슈퍼재테크보험 및 뉴플랜자유적립보험이 도입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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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. 現行 利率 體系 의 特 徵

지난 82년 6월 金利引下措置에 따라서 생보사도 동년 7월부터 연 8%

複利로 적용되었으며, 그후 7.5% ( 87.6월)로 0.5%p 인하되었으나, 지난

80년대 後半以後부터 은행 1년만기 一般 定期預金金利와 밀접한 관계가

維持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. (<表 Ⅲ-2 참조>)

따라서 現在까지 사용된 銀行의 1년만기 一般 定期預金 金利는 생명보

험 예정이율의 間接的인 基準金利 役割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.

이러한 豫定利率體系가 구축된 理由는 특히 80년대 후반들어 각종 金

利連動型商品 등이 인가되면서 실제로 단체퇴직연금, 직장연금보험, 노후

설계복지연금보험 등이 「銀行 1년만기 定期預金金利 + α」의 豫定利率

형태를 적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대부분의 金利連動型商品이 사실상 銀行

의 1년만기 定期預金金利에 連動되는 체계가 維持되어왔기 때문이다.8)

<表 Ⅲ -2> 우리나라 豫定 利率의 變遷過程

구 분
예정이율 정기예금금리

(해당 연월)

자산운용수익률

(해당년도)단기 (5년이하) 중장기

1958.11 12% 이하 (산출기초 최초규제) 10.0% N .A

1958.12 15% 이하 (생존15이하, 기타12이하) 10.0% N .A

1959. 7 12% 이하 (이율통합) 8.0% N .A

1965.10 20% 이하 12% 이하 30.0% 20.0%

1967. 2 25% 이하 12% 이하 30.0% 27.8%

1968.11 20% 이하 12% 이하 25.2% 38.5%

1972. 8 15% 10% 12.0% 10.2%

8) 신기철, 향후 금리전망에 비추어 본 예정이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,

『보험계리인회지』, 한국보험계리인회, 1990.12, pp.23

- 17 -



구 분
예정이율

정기예금금리

(해당 연월)

자산운용수익률

(해당년도)단기 (5년이하) 중장기

1973. 5 12∼15% 10∼11% 12.0% 11.1%

1976. 3 19% 15% 15.0% 13.6%

1978. 9 정기예금금리내 12% 18.6% 16.2%

1982. 7 8.0% 8.0% 11.6%

1987. 6 7.5% 10.0% 15.4%

1992. 7

- 배당부보험 : 7.5%

- 무배당보험 : n≤10 9.5%

n＞10 8.5%

9.5% (92년)

8.5% (93년)
11.9%

1994. 6 개인연금 : 5.0∼7.5%
9.0% (94∼95

년)
10.9%

1998. 4

- 배당부보험 : 7.5% ± 0.5%p.

- 무배당보험 :

n≤10 9.5% ± 0.5%p.

n＞10 8.5% ± 0.5%p.

9.0% 11.0%

자료 : 한국보험공사「생명보험상품사」(1985), 보험개발원「생보상품관리규정」

(1998.4)

다 . 最近 의 豫 定利 率 體 系의 問題 點

1) 旣存 基準金 利 (定期預金 金利 ) 體系의 限界

현재의 豫定利率 체계는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 및 지난

97년까지 생명보험의 基準金利 또는 連動 대상금리가 어느 정도 脆弱點

은 있었으나 큰 問題없이 유지되어 왔다. ( <表 Ⅲ-3>참조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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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表 Ⅲ -3> 金利 連動型 生命保險 商品 金利 推移

상품구분 보험상품 적용예정이율
정기예금금리

비고* 이율(%)
약관대출금리

개인

상품

노후설계연금
정기예금금리 ＋ 2.0%p 10% 87.3월 12.0

정기예금금리 ＋ 1.5%p 9.0% 97.2월 10.5

노후복지연금

정기예금금리 ＋ 3.0%p 10% 92.8월 13.0

정기예금금리 ＋ 2.0%p 8.5% 93.4월 10.5

정기예금금리 × 120% 9.0% 97.10월 10.8

단체

저축성 및

연금

직장인재테크 정기예금금리 × 120% 9.0% 97.12월 10.8

직장인

자유설계
약관대출금리 - 1.5%p 14.0% 97.10월 12.5

개인

단기저축성

새가정

복지보험

약관대출금리 － 0.5%p 13.5% 90.4월 13.0

약관대출금리 － 1.0%p 11.5% 93.4월 10.5

약관대출금리 － 1.5%p 14.0% 97.10월 12.5

주 : * 비고의 각 시기는 최종 변경일 기준임.

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 기존의 은행권 정기예금중 銀行計定의 代

表的인 상품이었던 1년만기 定期預金이 금리수준이나 예수금 규모면에서

상당한 現實的 乖離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기준금리로서의 한계가 노

출되었고 생명보험 예정이율 체계의 수정 필요성이 부각되었다.

<表 Ⅲ-4>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97년부터 기존의 일반 정기예금금리

와 實際 市中金利水準에 連動시킨 實勢金利型 定期預金의 금리수준이 거

의 두배 수준까지 差異가 發生하였다. 그리고 <表 Ⅲ-5>에서 보는 바와

같이 定期預金 예수금 규모면에서도 97년부터 1년미만 초단기 정기예금

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1년만기 一般 定期預金은 수신상품으로서 은

행권내에서도 形式的인 상품으로 轉落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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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表 Ⅲ -4> 定期預金 期間別 金 利 推移

기 간 6개월 미만*
6월∼1년미만

ⓐ *
1∼2년미만*

1년만기

ⓑ **

금리차이

ⓑ- ⓐ (%p.)

1992 6.0% 6.0% 10.0% 10.0% 4.0

1993 5.0 5.0 8.5 8.5% 35

1994 5.0 5.0 8.5∼10.0 8.5% 3.5

1995 5.0∼8.5 7.0∼9.0 7.5∼10.0 9.0% 2.0∼0.0

1996 7.46 9.35 9.53 9.0% - 0.35

1997. 3 8.55 9.43 10.44 9.0% - 0.43

6 10.02 10.22 10.33 9.0% - 1.22

9 10.92 11.55 10.70 9.0% - 2.55

12 14.94 13.92 12.08 9.0% - 4.92

1998. 3 17.90 17.95 17.09 9.0% - 8.92

주 : * 실세금리형 정기예금, ** 일반정기예금

자료 : 한국은행, 「조사통계월보」, 각월호

이와같이 은행의 1년만기 一般 定期預金이 금리 수준이나 수신고 측면

에서 代表性을 상실함에 따라, 생보사 입장에서는 別途의 豫定利率을 적

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.

이에 따라 마침내 지난 98년 2월부터 생명보험업계 共同으로 별도의

公示基準利率을 설정하여, 동이율을 기준으로 각사가 80∼110% (뉴플랜

자유적립보험) 또는 90∼110% (슈퍼재테크보험) 범위내에서 積立部分에

대한 公示利率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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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表 Ⅲ -5> 定期預金 期間別 預 受金 推移

(단위 : 십억원)

기 간 6개월 미만 6월∼1년미만 1∼2년미만 정기예금 총계

1992 2,964 627 8,555 17,253

1993 3,271 361 8,758 19,436

1994 4,453 979 9,603 26,574

1995 2,959 2,453 12,576 28,817

1996 3,482 2,217 14,648 33,446

1997. 3 4,201 1,899 14,983 34,484

6 6,276 3,550 15,074 38,708

9 7,793 3,643 14,614 41,027

12* 13,339 283% 4,477 102% 16,696 14% 47,387 42%

1998. 3* 27,173 680% 12,449 462% 23,406 60% 73,205 119%

주 : * 오른쪽 비율은 1996년말 잔액대비 증가율

현재 생보사의 公示基準利率 산정방법은 기존의 일반 정기예금금리, 약

관대출이율, 자산운용수익률, 회사채수익률 등을 이용하여 각각 연2회 또

는 매월 산정되어 발표되고 있다. 단, 公示基準利率을 이용하여 각 회사

에서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每月 또는 半期別로 해당월 또는 반기부터

유입되는 保險料 (貯蓄保險料)에 대해 附利된다.

2) 豫定利率 水 準 決定의 非科學性

1987년 당시의 傳統型商品의 豫定利率 수준을 7.5%로 정했던 결정은

당시의 정기예금금리 10.0%, 자산운용수익률 15.4%, 회사채수익률 12.8%

수준을 勘案할 때 비교적 安全한 수치로 평가될 수 있다. 그러나 金利連

動型商品을 단순히 은행권 금리수준과의 競爭力 側面만을 감안하여 정기

예금금리이나 약관대출이율 수준을 잣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일정률의 加

減(0.5∼2.0%) 또는 일정비율(120%)을 곱하는 方式은 분명히 問題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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生命保險産業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安全性 확보면에서 판단할 때,

이러한 非科學的인 예정이율 수준 설정은 그동안 진행된 金利自由化 조

치와 현재도 진행중인 保險商品 價格自由化 측면에서 판단하면 매우 위

험스러운 산출체계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.

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에서 금융형상품이 차지하는

비중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定期預金金利 및 約款貸出金利 연동방식은

修正되어야 했지만 아직도 그 체계가 維持되고 있는 것이다. 향후 생명보

험 豫定利率 체계의 문제는 전통형상품보다는 각종 金利連動型商品에서

민감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.9) 즉 金利連動型商品은 정기예금금리

또는 약관대출이율, 公示基準利率 등에 연동하게 되므로 總資産 運用收益

率이 낮아질 경우 이에 관계없이 해당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어 생보사

자체의 財務健全性을 不實化시키는 요인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.10)

생보사 자산운용수익률 및 金利 展望에 대한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豫

測能力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좀더 정확하게 생보사의 適正 豫定利

率 수준을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生命保險 固有의 金利體系를 설정하는

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, 현실적으로 金利展望 및 資産運用收益率에

대한 中長期 豫測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. 따라서 과거 生保社 資産運用收

9)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, 금융경제 시스템이 안정될 경우 전통형 상품의 보유

계약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또는 종신보험의 경우 확정금리로 부리된다는 점

에서 오히려 금리연동형 상품보다 더 높은 금리리스크를 잠재적으로 가지고

있다고 볼 수 있음.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종신보험등 장기보장성

보험의 비중이 낮고 보유계약기간이 단기라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기에는

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겻으로 판단됨.
10) 물론 정기예금금리 및 약관대출이율이 시중금리 및 자산운용수익률 변동에

의거 조정되지만, 현실적으로 시기상 t im e lag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충실히

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. 또한 공시기준이율 적용상품의 경우는 가입당시

의 금리가 확정금리가 아니고, 매월 또는 반기별 새로이 공시되는 공시기준

이율을 이용하여 적용한 이율이 해당월 또는 반기동안에 유입되는 저축보험

료에 적용되므로 과거 확정금리 상품에 비해서 금리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희

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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益率과 시장금리의 相互 關係性에 대한 충실한 分析을 통해서 최대한 이

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現實的일 것으로 판단된다.11)

현재의 豫定利率 수준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, 상당한 金利리스크가 존

재하는 상황에서 資産運用收益率 전망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이같은

높은 豫定利率의 사용이 가능했던 주된 이유는 높은 實效·解約率과 他

金融商品과의 競爭 側面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. 즉

상품개발시 정상적인 損益分析에 의거 장래 利差損益의 발생 가능성에

대한 檢證을 토대로 적정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지만, 상당수 契約이 失

效·中途 解止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.

실제로 <表 Ⅲ-6>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保有契約중 평균적으로 契

約 維持期間이 약 3.5∼4년 정도에 머물고 있다.

<表 Ⅲ -6> 經過期 間別 保有契約 (FY'96 基準 )

(단위 : %)

구 분
6개월

이하

6월

∼1년

1년

∼2년

2년

∼3년

3년

∼4년

4년

∼5년
5년이상

기존사
20.3

-

15.9

(36.2)

24.2

(60.4)

13.7

(74.1)

9.4

(83.5)

6.1

(89.6)

10.4

(100)

내국사
27.2

-

15.7

(42.9)

21.2

(64.1)

15.2

(79.3)

9.5

(88.8)

4.9

(94.7)

5.3

(100)

합작사
23.8

-

17.5

(41.3)

22.8

(64.1)

15.3

(79.4)

9.6

(89.0)

5.4

(94.4)

5.6

(100)

지방사
29.8

-

17.7

(47.5)

20.4

(67.9)

14.3

(82.2)

7.9

(90.1)

4.9

(95.0)

5.0

(100)

외국사
27.9

-

20.0

(47.9)

24.5

(72.4)

13.7

(72.4)

7.0

(86.1)

3.5

(93.1)

3.4

(100)

합계
21.6

-

16.1

(37.7)

23.7

(61.4)

14.0

(75.4)

9.3

(84.7)

5.9

(90.6)

9.4

(100)

주 : ( )안의 수치는 누적수치임.
자료 : 생명보험협회, FY'96 사업실적보고, 내부자료

11) 이와 관련하여 생보사 자산운용수익률 및 금리에 대한 예측치를 반영하여

생보사의 금리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로는 이원돈외(1997)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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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실제 각 豫定利率別 收入保險料의 加重平均値가 높아도 실제로

생보사가 적립하는 責任準備金 附利利率의 가중평균치가 더 낮은 이유도

이 때문이다.

즉 국내 생명보험산업에서 실제 보유계약의 契約存續期間이 旣存社 및

新設社의 구분없이 거의 5년이내에 모든 契約이 消滅되고 있다. 다만 이

러한 保有契約의 短期化 現象은 각 생보사의 회사차원의 解約防止 및 기

존계약 보존 노력이 추진될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향후에는 보유계약 기

간이 現在보다는 長期化될 것으로 판단된다.

특히 금번의 금융산업 構造調整이후 각 생보사가 기존의 경영방침과는

달리 內實化 및 健實化된 經營戰略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

에 과거와 달리 단순히 신계약 확장보다는 旣存契約의 維持管理가 중시

되고, 契約者들의 선택이 점진적으로 長期契約 選好로 바뀔 경우 우리나

라 생명보험 계약도 長期化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可能性이 높을 것으로

판단된다.

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, 生命保險 豫定利率 리스크는 조만간 현안과

제로 부각되어 생보사의 利差損益에 큰 影響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, 이

미 지난 FY'97에 업계 전체 利差損 규모가 1兆원을 상회한 바 있다.

<表 Ⅲ -7> 生 命保險 利源別 損益 現況 推移

(단위 : 억원)

구 분 사차손익 이차손익 비차손익 퇴직손익
준비금

손익
기타손익 당기손익

1993 1,204 2,249 1,293 - 26 - 3,042 - 396 1282

1994 2,160 4,622 - 2,327 - 32 - 7,259 - 1,293 - 3,925

1995 3,196 3,006 - 5,674 - 34 - 7,209 - 1,789 - 8,504

1996 4,701 - 2,318 - 4,152 - 41 - 4,655 - 2,119 - 8,584

1997p 5,591 - 11,090 - 553 - 92 - 1,266 - 1,044 - 8,454

- 24 -


	III. 예정이율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
	1.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의의 및 특성  
	2. 우리나라 예정이율 체계의 현황
	3. 현행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
	가. 현행 예정이율 체계  
	나. 현행 이율체계의 특징
	다. 최근의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



